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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국어생활가이드 니시노미야판 

재류자격과 기간  
 
 
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(외국인)이 일본에 입국할 때,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서 재류자격과 재류기간이 
정해져 그 자격과 기간은 여권에 표시됩니다.  
재류자격 이외의 활동을 할 때나 재류기간을 초과하여 체재할 때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. 만약에 
이것을 어겼을 때에는 처벌 또는 강제추방 되는 일이 있습니다.  
 
 
○재류자격  
일본에 입국할 때, 입국목적과 재류목적에 따라서 입국심사관으로부터 부여되는 자격입니다. 외국인은 
이 자격의 범위내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.  
 
 
○재류기간  
각각의 재류자격별로 재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집니다.  
외국인은 그 재류기간에 한해서 일본에 체재할 수 있습니다.  
재류기간을 초과하여 일본에 체재할 수는 없습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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